
2019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

1. 학교현장실습 대상자
   - 사범대학생/교직과정이수자: 2019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(4학년) 이상인 자
   - 교육대학원: 2019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
 *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,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.
 **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,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.
   

2. 학교현장실습기간: 2019. 5. 6.(월) ~ 5. 31.(금) (4주간) 

3. 학교현장실습표 작성(입력)기간: 2018. 12. 3.(월) ~ 2019. 1. 25.(금)까지 
   * 작성(입력)방법
     (학부)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업무 → 교직업무[학교현장실습표 작성(저장)] → 발송
     (대학원)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→ 대학원 → [학교현장실습표 작성(저장)] → 발송
   
   ‣ 실습표 작성시 유의사항 
     - 본인의 출신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
       ▶ 배정구분에서 ‘개별승낙’ 선택 
        실습표 작성 → 사전에 구두로 실습학교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→ 행정실로 실습학교명 통보
          → 협조 공문 발송(사범대학 행정실)
     - 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: 
       ▶ 배정구분에서 ‘교직팀배정’ 선택
        
4. 유의사항  
   * 2019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시 본인 해당 전공의 ‘학교현장실습(OOO)’교과목을 반드시 

신청 하여야 함.      
   *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 처리 하여야 함.  
   * 현재 휴학중으로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 함.
   *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.
   * 교직팀 배정의 경우, 실습생 주소 및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.  
   * 관광, 영양, 사서, 전문상담, 식품가공의 경우에는 개별승낙 학교로의 실습을 권장함. 
   * 실습표 작성 후 휴학/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[학교현장실습 취소원]을 제출하고, 



    개별 승낙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학교에 취소를 통보할 것. 
   * 교직팀 배정시 배정학교 통보 이후에 개인사유로 실습을 취소할 경우, 추후 본인이 학교를 

섭외하여 실시하여야 함.
   *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함. 
       
 [문의 전화] 사범대학 행정실(☎: 053-850-5126, 5127 Fax: 053-850-4109) 

2018. 11.    

사  범  대  학  장


